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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공고 제 2022-115호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 0 2 2 . 6 . 2 9 .

목  포  시  장

1. 제    목 :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22. 7. 4. ~ 2022. 7. 18.(15일간)

4. 공고내용

일련
번호

대 지 위 치
(목포시)

건축주
(동의자)

허가번호
도로지정 현황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길이
(m)

너비
(m)

면적
(㎡)

1 용해동143-
122 외2필지 강*성 2021-건축행정과-

증축허가-15 3 0.3 1 동의

2 용해동143-
122 외2필지 강*성 2021-건축행정과-

증축허가-15 14 0.3 3 동의

3 용해동143-
110 이*영 2021-건축행정과-

신축허가-98 31 0.2 5 동의

4 산정동1054-
230 외5필지 문*일 2021-건축행정과-

신축허가-101 2.1 0.23 0.5 동의

5 산정동1054-
230 외5필지 문*일 2021-건축행정과-

신축허가-101 3.74 0.48 1.8 동의

6 산정동1054-
230 외5필지 문*일 2021-건축행정과-

신축허가-101 0.5 0.4 0.2 동의

7 용해동787 김*아 2021-건축행정과-
신축허가-112 22 0.42 19 동의

8 호남동272 목포시장 2021-건축행정과-
공용건축물-18 10 0.7 7 동의

9 용해동775-1
외4필지 김*근 2021-건축행정과-

증축허가-22 11.3 4 9 동의

10 북교동133-7 김*택 2021-건축행정과-
신축신고-39 4.81 12.99 49.3 동의

11 용해동811
외4필지 장*영 2021-건축행정과-

신축허가-133 7.2 0.38 1.4 동의

12 용해동811
외4필지 장*영 2021-건축행정과-

신축허가-133 8.13 0.90 5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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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대 지 위 치
(목포시)

건축주
(동의자)

허가번호
도로지정 현황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길이
(m)

너비
(m)

면적
(㎡)

13 용해동811
외4필지 장*영 2021-건축행정과-

신축허가-133 1.15 0.15 0.2 동의

14 율도동345 윤*임 2021-건축행정과-
신축허가-136 29.9 0.98 18.59 동의

15 용해동산48-
5 외1필지 이*헌 2022-건축행정과-

신축허가-2 23.28 9.66 225 동의

16 용해동산48-
5 외1필지 이*헌 2022-건축행정과-

신축허가-2 20.92 8.79 184 동의

17 호남동324 김*철 2022-건축행정과-
신축신고-6 6 4 4 동의

18 산정동1044-
311 서*진 2022-건축행정과-

신축허가-28 10.1 2 18 동의

19 달동774 박*담 2022-건축행정과-
신축신고-10 71.67 2.8 156 동의

20 산정동186-1
외1필지 에*케이텔레콤(주) 2022-건축행정과-

신축허가-39 11.9 1.4 22 동의

21 용해동431 천*남 2022-건축행정과-
신축허가-43 19.5 4 15 동의

22 산정동66-5 주*대 2022-건축행정과-
개축신고-1 3.48 4.7 16.4 동의

5. 공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행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 기간 내에 목포시청 건축행정과로 

문의(☎061-270-379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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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훈령 제 840 호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6월 28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6조 중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51호                목     포     시     보             2022. 7. 4.(월)

 

- 5 -

【별표2】

   인센티브 부여(제6조 및 제9조 관련)

인센티브 종류

등  급

비 고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장려

(70점 이상)

특별 승급 호봉 1단계 상승 - -

성과상여금 등
최고등급 부여 S등급 S등급 S등급

교육 훈련
우선 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인사상       
가점 부여

최대 0.3점 최대 0.2점 최대 0.1점

포상 휴가 최대 3일 최대 2일 최대 1일

포상금 최대 50만원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제1551호                목     포     시     보             2022. 7. 4.(월)

 

- 6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선발 절차와 기준)

 ① 우수공무원 등은 실무심사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별표2】
인센티브 부여(제6조 및 제9조 관련)

인센티브 

종류

등  급

비 고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장려

(70점 

이상)

성과상여금 등
최고등급 

부여
S등급 S등급 S등급

교육 훈련
우선 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인사상 
가점 부여

최대 

0.3점

최대 

0.2점

최대 

0.1점

포상 휴가 최대 3일 최대 2일 최대 1일

포상금
최대 

50만원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선발 절차와 기준)

...............................................................
..

적극행정위원회.........................................
............................................................
.........

【별표2】

인센티브 부여(제6조 및 제9조 관련) 

인센티브 

종류

등  급

비 고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장려

(70점 

이상)

특별 승급
호봉 
1단계 
상승

- -

성과상여금 등
최고등급 

부여
S등급 S등급 S등급

교육 훈련
우선 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장기교육 
및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등 
우선선발

인사상 
가점 부여

최대 

0.3점

최대 

0.2점

최대 

0.1점

포상 휴가 최대 3일 최대 2일 최대 1일

포상금
최대 

50만원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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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예규 제 26 호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6월 28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

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규정

제5조 중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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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목포시 적극행정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
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① 영 제10조에서 정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목포시 적극행정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
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적극
행정

위 원
회
..........................................................

...............................................................
......


